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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 46,104 [37,021(1996) + 9,083(update, ~2023), 2023.7]

• Canada : 28,641 [DSL: Domestic Substance List , 2023]

• US : 86,685 [TSCA Inventory, 2023.2]

• Japan : > 28,159 [19,249(Existing Chemical Substances) + 8,913(Newly Announced Chemical Substance

s), 2023]

• EU : 106,212 [EC Inventory, 2023]

• China  :  > 47,000 [45,612(IECSC, 2013) + 1,286(update, ~2022), 2023.7]

• New Zealand : 29,116 [NZIoC : 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 2023]

화학물질은 얼마나 많을까?

204 million organic substances, alloys, coordination compounds, minerals, 

mixtures, polymers, and salts disclosed in publications since the early 1800s.

(CAS REGISTR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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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1 국제동향 (UN)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자연 인간 환경보전 개발& &

양립을 목표

리우 선언 채택(지속가능한 개발)

의제21 채택(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

2002년 세계정상회의(WSSD)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 승인

"국제적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 채택

2006년 국제화학물질관리회의(ICC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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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1 국제동향 (UN) : 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2020년까지 리우 선언에 명시된 사전 예방적 접근 고려

합리적∙과학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수행

인체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용되고 제조될 것을 요구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투명하고 과학적인 방법의 위해성 평가절차와 위해성관리를 

이용해 인체건강 및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생산되는 것

WSSD에서 합의한 행동계획 목표

행동계획에 근거

• 전 세계 각국에서는 화학물질의 관리제도 새롭게 도입

• 기존의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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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1 UN : 2020년 이후 방향은?

SAICM이 종료되는 ’20년 이후 

국제적 차원의 화학물질관리체계 수립(Post-2020)을 지속 논의

UN의 화학물질관리 방향

•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2015년 9월 제70차 UN에서 채택 

• ‘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

지속가능 개발목표 (SDGs) 와 연계 추진

• 화학물질 생산·사용량 증가, 복잡한 공급망 등으로 UN의 2020년 목표 달성

이 불가능함을 지적

• 새로운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체계 필요성 및 10대 권고안 제시

UNEP에서 국제화학물질전망보고서 발간(‘19.4)

✓ ICCM5 : 2023 본
✓ ICCM4 : 2015 제네바
✓ ICCM3 : 2012 나이로비
✓ ICCM2 : 2009 제네바
✓ ICCM1 : 2006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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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1 UN SDGs : 화학물질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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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1.1 국가별 화학물질(산업용, 소비자용)관리 법률 운영여부

[출처 : OECD 누리집, 2023]

What a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doing to tackle the risks of industrial and consumer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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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 국제동향 (EU) : 물질 vs 안전

• 주민과 환경 보호를 강화

• 안전과 지속가능한 화학을 위한 혁신 강화

• 산업활동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제어

• 산업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 축소

• 산업배출의 유해영향에 대한 인식 확대

• 녹색산업을 향한 기여

• 위험물질이 관련된 사고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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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 EU : 녹색전환

2019년 12월, 유럽연합 신집행위원회 출범

6대 핵심 정책과 ‘주요 행동 강령’을 제시

‘녹색전환지원’을 Green Deal  정책으로 지정

ECHA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CS*) 채택

* 그린딜의핵심전략인‘A zero pollution  ambition for a toxic-free environment ’의일부

EU Trade Policy European Green Deal - CSS

① WTO 개혁
② 녹색 전환 지원 및 지속가능한 가치사
슬 증진
③ 디지털 무역
④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⑤ 무역 대상국 확대 및 교류 강화
⑥ 공정무역협정 집행 강화

<EU, 2021, Trade Policy Review, Publication office of the EU, Luxembourg>

Support the green transition and promote 
responsible and sustainable value chains

➔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 사용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촉진함

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부터시민과 환경을 더 잘 보호

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 개발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는 것

화학물질은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구성 요소이

자, 순환 및 기후 중립 경제에 필요한 첨단 소재

화학물질 생산은 에너지 및 CO2 집약형 산업

※ 더적은에너지사용생산기술로의전환은배출량을감소시킬것

CSS (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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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 세계화학시장의 규모와 동향

[ 출처 : 2022 Guide to the Business of Chemistry, American chemistry Counc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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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95조원, 국내 제조업 중 5위(‘19) 수출 551억불(총 수출의 8.5%), 수출액 3위(‘21)

1.4 국내 현황 : 화학산업의 동향

* 유통량 = 제조량 + 수입량 - 수출량

⚫ 유통량 지속 증가

✓ 3만 7,107개 사업장에서 3만 1,600여종, 

6억 8,680만톤 유통(‘20)

(백만톤)

file:///C:/Users/user/Desktop/영광 낙월 해상풍력 평가 사례PPT/영광 낙월 해상풍력 평가 사례-세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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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 국내현황 : 화학관련 통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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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7월26일 기준)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 대기, 수질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지속 증가 : 51,121톤(‘12) → 60,206톤(‘20)

⚫ 유독물질 지정 증가 : ‘14년 722종 → ‘22년 1,107종

⚫ 환경문제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에 대한 성인 인식도(’18.11 통계청 조사)

    - 미세먼지(82.5%) > 방사능(54.9%) > 유해화학물질(53.5%)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 믿을 수 없다 ( 87%) [‘18.7, 소비자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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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화학물질관리 정책 필요성

1970 1976 1982 1986 1987 2006

미국 EPA 설립

2008 2012

미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TSCA)

비상계획수립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EPCRA)

유럽 세베소 
지침 제정

유럽 REACH 제정 유럽 CLP 제정
화학물질청(ECHA) 설립

유독물 
배출량조사제도 도입
(Toxic Release Inventory)

유럽 BPR 제정

TSCA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제조업 및 상업에 이용되는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 평가

세베소지침
▪ 이탈리아 세베소 지역의 유독성물질(염소, 다이옥신 등) 누출 사고(1976년)를 계기로 특정 사업장의 

중대사고 위험 관리를 위한 지침(EU)

비상계획수립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EPCRA)

▪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 화학물질 종류, 양, 공정 및 사고 발생 시 환경에 유출될 수 있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 EU 내에서 제조, 수입, 유통되는 기존,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평가, 허가 등에 대해 규제

CLP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

BPR
▪ The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 살생물제 관리규정

2.1 화학물질관리정책의 변화(국외)

• 일본 EA(1971)
• 독일 UBA(1974)
• 영국 HSE(1975)

1970년대 : 
화학관련 법제화

1980년대 : 
유해성 순위 연구

1990년대 이후 : 
위해성평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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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학물질관리 정책 변화(국내)

1996 2001 2011 2012 2013

OECD 가입

2016 201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구미 
불화수소 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관리법 제정유통량 및 배출

량조사 등 도입

국가 화학사고·테
러대비 체계 구축

2007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64.3월 시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91.2월 시행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18.3월 개정
‘19.1월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18.3월 제정
‘19.1월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13.6월 전부개정

‘15.1월 시행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13.5월 제정
‘15.1월 시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96.12.3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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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제품안전법

국내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확인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Biocide)
안전관리

화관법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관리를 위해

유통단계(제조·수입), 
영업자(사업장), 
사고대응 분야
안전관리 규정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안전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사용하자”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고 사용하자”

“유해물질 취급시설 사고 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리 예측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자”

2.3 화학3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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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의기구 필요성 대두

화학물질 사고는 지속 발생, 시민들은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움

유독물질 지정 수는 급증하나 발암성, 환경호르몬 등 高 위험 물질의 관리 요구 증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관리기준 개선 요구 및 일괄규제에 따른 과도한 사회적 부담 발생

유해성에 관계없이 유독물질 지정기준(화평법), 관리기준(화관법)이 일괄적용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과 유해성 심사 후 2,000종 이상 유해성정보 고시, 高 유해성물질을 확인

사고 예방제도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화학사고 및 인명피해 저감, 안전교육 확대

‘15년 1월 화평법, 화관법의 본격 시행 이후 우리나라는,

※ 유독물질 : ‘14년 722종 → ‘22년 1,107종 지정

※ 화학사고 : ‘14년 105건 → ‘22년 66건,  인명피해 : ‘14년 233명 → ‘22년 70명 , 안전교육 이수 : ‘14년 500명 → ‘22년 509,449명

2.4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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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리방향에 대한 고민 : 화학3법을 보는 시각

2013년

2019년

2023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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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리방향에 대한 고민 :  화학물질관리 법령 목록

관리대상 소관부처 관련법령 관리목적

화학물질 환경부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

-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지하
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매체 중심

-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건강 중심

사업장 유해물질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

위험물, 화약류

산업통상자원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위험물, 화약류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 방지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소방청 - 위험물안전관리법

공산품 중 유해물질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소비제품 안전 확보

의약품, 마약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의약품의 적정관리에 의한 국민건강 향상

화장품 - 화장품법 - 화장품의 안전관리

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 -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보호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효율적 관리 및 국민 보건 향상

농약, 비료, 사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약관리법

- 비료관리법

- 사료관리법

- 농약, 비료, 사료의 품질향상과 수급관리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 이용과 안전관리

군수품 국방부 - 군수품관리법 - 군수품의 적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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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리방향에 대한 고민 : 목표기반 규제? 지시적 규제?

[참조 : 전규찬, Loughborough University, 2023]

Work as Done (WAD) Work as Imagined (WAI)

현장
관리자(경영자)
규제기관

인식의 차이

지시적 규제방식 목표기반 규제방식
자율적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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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리방향에 대한 고민 :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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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정부담당자

산업계 이해당사자

시민사회 이해당사자

기타 이해당사자운영기관

기획단
공동위원장

2.6 제도개선 방식의 변화 : 공개적 문제접근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1) 주제선정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공식주제 선정

(기획단)

2) 준비회의

• 공개토론 준비

(발제자, 토론자)

3) 공개토론회

•화상회의 이용

•모든 이해당사자에
게 쟁점 등 공개

4) 열린대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서명) 후

•쟁점 토론[사전발언 
신청자 발표(온오프)]

5)보고서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
(기획단)

•이해당사자 회람

•의견(서면) 제시

(이해당사자)

6) 종합토론

•토론내용 종합정리

•이해당사자 참여

(서면, 발언신청)

이해당사자들과 환경부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투명하고 열린 공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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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석유협회 / 사단법인 한국공기청정협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주한유럽상공회의
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
합 /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 한국철강협회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 한국표면처리공업
협동조합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 경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
연합 /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 안동 환경운동연
합 / 여성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 인천과환경운동연합 / 일과건강 / 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 전북 건강과 생명
을 지키는 사람들 / 전북 환경운동연합 /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 충남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 평택건강과 생명을 지
키는 사람들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21년 5월 화학안전정책포럼 시작, 44개 단체와 201명의 개인 이해당사자가 참여 중(‘23.2월 기준) 

❖ 공개토론회는 환경부뉴스룸(유튜브) 실시간 중계, 

❖ 토론 자료 및 결과 등은 화학안전정책포럼 누리집 (www.chemnavi.or.kr/forum)에서 모두 공개

2.6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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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전달·유통 효

율성 제고 필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합리화 요구

실효적인 예방·관리 

방안 마련 필요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차등화 필요

지속적인 사고발생, 

안전체감 어려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생산 유도

2.6.1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주요 주제

[2022년]

✓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

✓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운영규정 마련

✓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

·전달 · 활용 방안

[2023년]

✓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제도 개선

✓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생산 · 전달 · 활용 실효

성 제고 

✓ 만성유해성 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

22년부터 총 18회 공개토론을 거쳐 

                    화관법 , 화평법 개정안 마련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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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정기준

유
독
물
질

가~다. 급성(경구·경피·흡입)독성(구분1~3)

라. 피부부식성(구분1A)

마. 수생환경유해성 급성(구분1)

바. 수생환경유해성 만성(구분1)

사. 반복노출독성(구분1)

아. 변이원성(구분1)

자. 발암성(구분1)

차. 생식독성(구분1)

개정(안)

급성 
유해성
(가~라)

급성(경구·경피·흡입)독성(구분1~3)

피부부식성(구분1A·B·C)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구분1)

생태
유해성
(마~바)

수생환경유해성 급성·만성(구분1)

만성
유해성
(사~ 차)

반복노출독성(구분1)

변이원성·발암성·생식독성(구분1)

3.1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 유해성 특성 고려



[30]

III

책임운영기관

✓제한〮허가〮금지물질 : 화학사고 예방〮대응관리보다 제품의 취급과정에서의 위해관리를 목적으로 정한 

물질이므로 유해화학물질로 통합관리보다는 각 규제물질 특성별 관리가 필요

유독물질
급성 유해성 물질

만성 유해성 물질

생태 유해성 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현행]
[개정안]

3.1 유해화학물질 정의 변경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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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독물질
(황산, 납, 산화구리 등)

물질 유해성과 무관

동등한 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 적용

급성유해성물질
(황산 등)

노출 즉시 
인체 피해

사고 예방 · 대응 
중심

[개편방향]

만성유해성물질
(납 등)

생태유해성물질 
(산화구리 등)

저농도 · 소량 오래 
노출 시 인체 피해

수계 유입시 
수생물 피해

인체노출저감
중심

환경(수질 · 토양) 
배출 최소화 중심

3.1 유독물질 관리 방식의 전환

위험 비례형 관리로 전환 → 화학사고 예방〮대응, 인체 및 환경 노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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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차등화

화관법의 관리내용(수단) 적용대상, 수준 차등화 방향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판매자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개인보호구 등

화학물질확인, 통계조사, 배출량, 화학사고 신고

유해성, 취급량 고려 → 현행 유지

취급량, 시설유무 고려 → 차등화

유해성, 취급량 고려 → 차등화

유해성 고려 → 차등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 → 현행 유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주기 유해성, 취급량, 위험도 고려 →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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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업허가 개편

[현행] [개편안]

주변에 미치는 영향(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별 관리 차등화

* 시약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상위규정수량(Upper Tier)

하위규정수량(Lower Tier)

극소량
(Lower Lower Tier)

영업
허가

* 운반업은 
1톤 이상 

영업
신고

* 시설 없는 
판매업

영업허가신고면제

(연간 취급량 관계없이)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

(연간 취급량에 따라)

사용업*

(한번에 1톤 이상 초과하면)

운반업*

허가제와 신고제 병행

영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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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취급시설 기준 개편방향(1)

취급량, 유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유해성 취급시설 기준

급성유해성 표준고시 수준

만성유해성 소량고시 수준

생태유해성 표준고시 수준

상위규정수량

하위규정수량

극소량규정수량 

표준고시

소량고시

자율관리

유해성
급성 유해성 만성 유해성 생태 유해성

표준 고시 보완된 소량고시 환경보호 표준고시

제조ㆍ사용
시설

배관

내압시험 유지 제외 검토 타당성 검토

비파괴검사 유지 제외 검토 타당성 검토

두께측정 유지 유지 유지

계측장치 유지 유지 유지

집수설비 유지 유지 유지

환기설비 유지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채광 및 조명설비 유지 타당성 검토 유지

사고예방
시설

검지ㆍ경보시설 유지 유지 유지

긴급차단설비 유지 유지 유지

비상전력설비 유지 유지 유지

통신설비 유지 타당성 검토 유지

배출설비(국소방식) 유지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배출량 조사대상 확대, 
• 물리적위험성이 있는 만성유해성물질은 사고대비물질로 지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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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취급시설 기준 개편방향(2)

시설고시 통폐합 : 9개 → 5개

[현행] [개정방향]

① 제조·사용·저장

② 보관

③ 운송

④ 운반

⑤ 사외배관

① 제조사용

② 실내저장

③ 실외저장

④ 지하저장

⑤ 실내보관

⑥ 실외보관

⑦ 차량운반

⑧ 차량운송

⑨ 사외배관

⚫  기술기준을 유해성·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

⚫ 화학사고 다발설비를 중심으로 기준보완, 관계법령 중복·상충 규정 검토 등

재료 · 도장

구조

강도 · 두께

가스킷

밸브

내압시험

비파괴검사

···

차등 적용

① 물성에 따라

② 물리적 위험성에 따라

③ 유해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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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성(급성, 만성, 생태)에 따라 검사 차등화

개선방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이행 수준, 위험도 등과 연계

⚫ 취급시설의 위험도, 취급량에 따라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주기 차등적용

3.4 취급시설 검사 대상, 주기 개편

유해성 설치 수시 정기

급성 ◎ ◎ ◎

만성 ◎ ◎ ⅹ

생태 ◎ ◎ ◎

작성수준 1군 2군 면제

위험도 가 나 다 가 나 다

위험도가 산출되지 
않은 화관서 
면제대상*

(하위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이행
관리

서면점검 ● ● ● ● ● ●

서면점검
결과제출

● ● ●

현장점검 ●

정기검사 주기 1년 2년 3년 4년

* 극소량 미만은 설치〮정기검사 면제
  군사시설, 약국, 연구〮실험실, 학교 등은 설치〮정기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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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구분 구     분 시행규칙 [별표1]

물리적위험성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보관·저장

상·하차 및 용기·포장

운반

[GHS(P-Code)]

예방

대응

보관·저장

폐기

[비상대응 핸드북]

잠재위험(화재·폭발, 건강)

공공안전(보호의 소개·대피)

비상대응(화재, 유출 누출, 응급처치)

※ 출처: 화학안전정책포럼 2주제 공개토론회, 2023.4.19.

인체 급성·만성 및 생태유해성을 구분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

시스템(GHS)의 예방조치문구(P-Code)와 비상대응지침(ERG)을 반영

3.5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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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근로자

인근지역
주민

환경

제품 소비자

(화관법) 유·누출 관리, 근로자 및 지역주민 
노출최소화 관리

(산안법) 근로자에 대한 노출관리

배출량조사 및 배출저감 제도 확대
매체 관리법(대기, 물, 토양환경보전법 등) 

연계 관리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제품 관리

안전 관리 대상

기체

액체

고체

저확산
물질

인체만성
유해성
물질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는 낮으나, 인체 노출 저감 및 환경 배출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3.6 만성유해성 물질관리

로드맵 마련을 위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4주제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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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의 변화

산업계는 여전히 EU와 동일한 수준 적용 요구

(신규화학물질)           모든 신규화학물질 연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연 1ton 이상 화학물질*                         연 1ton 이상 화학물질**

                          * 등록대상물질 한정                      ** 취급량에 따라 모든 물질을 단계적 등록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

‘18.3월 개정
‘19.1월 시행

1차 개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에 관한 법률

‘13.5월 제정
‘15.1월 시행

3.7 화평법의 등록기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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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U는 1톤 이상 물질만 등록하고, 사각지대는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CLP)로 보완

유해성정보 신고제도(CLP) Registration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유해성을 확인하고, 유해성이 있는 모든 물질은 유해성

분류결과를 신고

당국은 신고내용을 국민에게 공개

연간 제조 · 수입량 1ton 이상 등록의무

3.7.1 EU의 물질관리는 어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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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록제도(REACH) 유해성정보 신고제도(CLP)

자료의 요건
엄격한 자료 요구

(GLP 시험기관 생산)

다양한 출처 인정

(논문, 연구자료 등)

자료생산 의무
(자료 없는 경우)

자료생산 의무

(신규시험 필요)

‘자료 없음’을 표시

(신규시험 불필요)

자료 검증 방법
등록과정에서 정보확인

(→ 보완 요구 가능)

확인절차 없음

(기업 자율 책임)

유독물질 지정 지정과 연계 지정과 연계 안함

유해성 정보 없는 물질

관리 방향이 필요!! 

3.8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정방향

✓ 등록기준 상향 : 0.1톤/년 → 1톤/년

✓ 1톤 미만은 CLP 신고제도 도입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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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유해성정보 없는 물질 관리는?

EU의 원칙

정보 없는 물질은 특별한 경우 안전한

취급에서만 사용

‘신중한 실험실 관행’에 따라 통제되는

R&D물질은 위험성 평가 없이 사용

미국의 원칙

유해성 정보가 있는 

경우 노출을 제어

(Control)

연구·개발 목적 + 취급자 지정 + 적절히 통제된 조건

+ 대중 사용 제한 + 사용 후 전량 폐기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경우 노출을 최소화

(Minimize)

✓ 취급자 지정, 사용 및 폐기 관리 내역 작성

✓ 직원 교육 프로그램 및 권한 부여 시스템

✓ 물질 및 공정 특성, 국소배기장치, 개인보호장구, 

폐수처리시설, 대기배출저감시스템 등 기술적 

방법을 고려한 관리 정보

독성 있음을 가정 + 노출 저감 제어 + 환기 및 배기시설 + 개

인보호구 + 직원 교육 + 건강검진 + 세척시설 + 폐기물 관리

연구·개발 목적 + 소량 + 건강위험성 정보 전달 + 

취급자 지정 + 격리된 시설 + 신중한 실험실 관행

실험실의 정보 없는 물질은 독성을 가정하여 취급

* National Research Council 핸드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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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유해성 정보없는 물질 관리 : 국내 원칙(안)

개인보호장비 + 배기장치 등 시설 + 폐기물 처리 + 취급 직원 지정 및 교육 등

구분 세부 항목

인력 취급·관리 권한 부여, 작업시간 제한 등

공간 밀폐(독립)된 공간, 제한구역 설정, 누출 방지 구조, 출입통로 확보 등

설비 국소배기·전체환기, 배출설비, 음압 설비, 세척 설비, 검지·경보 등

폐기물 폐기물 저장, 관리 및 처리 등

기타 안전교육, 작업환경 관리, 보호 장비 착용, 개인보호구, 화학사고발생 신고 등

현장적용이 가능한 가이드 마련이 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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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한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의견 수렴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 국회제출(‘23.7.) 후속 대응

✓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및 안내서 등 마련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마련(~24.10.)

시행(25.1.1 예정)

향후 계획

✓  개정안 의원발의(화평법 ‘23.8.16, 화관법 ‘23.8.18) 및 환노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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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은 제조·사용·저장시설 고시(기준고시)에 집중

'24 ~

하부 고시 추진 일정 : 취급시설 기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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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용 불가피, 지속 가능하면서 안전한 사용 노력 필요

(화평법)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른 분류 및 지정체계 개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환경부는 화학3법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인간과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속 가능한 사용촉진 정책 마련에 노력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이해당사자 참여에 기반한 정책마련

주요 개편 방향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른 관리 차등화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인체노출 저감 및 환경배출에 대한 집중 관리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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